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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도네시아 2 월 수출현안·수입제도 모니터링(정기)

Ⅰ 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 

▢ 원예농산물 수입허가 품목 축소

 ◦ 인도네시아 원예 농산물 수입허가제도

   -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농업부 규정 제 55호/Permentan/KR.040/11/2016에 

의거 100여종의 신선농산물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, 농업부에 의해 

지정된 원예농산물은 농업부의 원예농산물 수입추천서(RIPH : 

Rekomendasi Impor Produk Hortikultura)를 받은 수입업체들에 한해서 

수입이 가능함

   - 해당 원예농산물의 경우 농업부에서 1년간 수입이 가능한 스케쥴을 발표하며 

농업부로부터 수입추천서(RIPH)를 받은 업체가 각 품목별로 수입이 가능한 

시기에 무역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후 수입가능

   - 수입허가 신청 시 수입 물량을 기입해야 하며 신청 업체의 수입이력, 창고 

수용량 등을 감안하여 무역부에서 수입 물량을 배정하고 있음. 쿼터제도는 

폐지되었으나 동 제도를 통해 수입 물량을 통제하고 있음

 ◦ 2018년 인도네시아 원예농산물 수입허가 스케쥴 발표 및 수입허가 대상 품목 

축소, 고추장 제외

  - 2017년 11월에 발표된 농업부 규정 제 38호/Permentan/Hr.060/11/2017에 

의거 반기별로 발표되던 수입허가 스케쥴이 연간 스케쥴로 변경되었으며, 전년도 

11월부터 당해 연도 종료 시까지 업체별 최대 2회에 한해 수시로 원예농산물 

수입추천서(RIPH) 신청이 가능함

  - 기존에는 신선농산물 30개 품목(채소류 9개 품목, 과실류 21개 품목), 가공

식품 24개 품목이 원예농산물 수입추천서 및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에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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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예농산물 수입허가 스케쥴

HS 코드 품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

채 소 류

1 0701.90.10 가공용 감자, 신선 : API-P V V V V V V V V V V V V

0701.90.10 가공용 감자, 신선 : API-U X X X X X X X X X X X X

2 0701.90.90 소비용 감자, 신선 또는 냉장 : 
API-U/P X X X X X X X X X X X X

3 0703.10.19 양파(Bawang Bombay) V V V V V V V V V V V V

4 0703.10.29 붉은 양파(Bawang Merah) X X X X X X X X X X X X

5 0703.20.90 마늘(Bawang Putih) V V V V V V V V V V V V

6 0706.10.10 당근, 신선 또는 냉장 X X X X X X X X X X X X

7 0709.60.10 고추 X X X X X X X X X X X X

과 실 류
1 0803.10.00

바나나 X X X X X X X X X X X X2 0803.90.10
3 0803.90.90
4 0804.30.00 파인애플, 신선 또는 건조 X X X X X X X X X X X X

5 0804.50.20 망고, 신선 또는 건조 X X X X V V V X X X X X

6 0804.50.30 망고스틴, 신선 또는 건조 X X X X X X X X X X X X

7 0805.10.10 오렌지, 신선 V V V V X X X X V V X X

8 0805.21.00 감귤, 신선 또는 건조(밀감 및 온주마 
귤 포함) V V V V X X X X V V X V

9 0805.22.00 클레멘타인, 신선 또는 건조 V V V V X X X X V V X V

10 0805.29.00 윌킹 및 유사 시트러스 교배종  – 기타 V V V V X X X X V V X V

11 0805.40.00 그레이프프루트, 포멜로 포함, 신선
또는 건조 V V V V X X X X V V X X

12 0805.50.10 레몬 (시트러스 레몬, Citrus 
limonum), 신선 또는 건조 V V V V X X X X V V X X

되었으나 위 개정 법안에 의거 가공식품 전체와 냉동 감자, 갈거나 채 썰거나 

말린 마늘 2개 품목이 제외된 28개 품목으로 축소됨

  - 개정 법안에 의하면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원예 가공식품 리스트가 삭제되어 

가공식품 전체에 대해 원예농산물 수입추천서 및 수입허가가 필요 없어졌음

(고추장, 쥬스 포함) 
V 허용
X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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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S 코드 품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

13 0805.50.20 라임 (Citrus aurantifolia, Citrus 
latifolia), 신선 또는 건조 X X X X X X X X X X X X

14 0805.90.00 감귤류, 신선 또는 건조 – 기타 V V V V X X X X V V X V

15 0806.10.00 포도, 신선 V V V V V V V V V V V V

16 0807.19.00 멜론 (수박 포함) 및 파파야(papayas), 
신선 – 기타 X X X X X X X X X X X X

17 0807.20.00 파파야 (papayas), 신선 X X X X X X X X X X X X

18 0808.10.00 사과, 신선 V V V V V V V X X X V V

19 0810.60.00 두리안, 신선 X X X X X X V X X X X X

20 0810.90.10 롱간(렝껭), 마타쿠칭, 신선 V V V V V V X X V V V V

21 0810.90.92 용과, 신선 X X X X X X X X X X X X

* 출처 : 자체조사, 농업부 규정 제 55호/Permentan/KR.040/11/2016, 농업부 규정 제 38호/Permentan 

/Hr.060/11/2017, 무역부 규정 제 95호 2017

Ⅱ 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/ 주의사항  

1. BPOM의 SKI 신청 및 발급 규정 변경 주의 사항

 ◦ 인도네시아에서 식품, 화장품, 의약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청

(BPOM)에서 수입신고서(SKI)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

 ◦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(BPOM)에서는 기존에 비식품 및 재료에 대하여 비식품

의약품 수입신고서(SKK NOM)를 발급 해주었으나 2018년 2월 1일 부로 비식품

의약품 수입신고서(SKK NOM)를 발급하지 않음. 따라서 향후에는 해당 품목도 

일반 수입신고서(SKI)를 발급 받아야 함

  * 출처 : 2017년 식품의약청 규정 30호(BPOM Nomor 30 tahun 2017)

2. 수입 식품 선적 전 검사 의무

 ◦ 인도네시아 식품을 수출하려면 선적전조사(LS)를 신청해야 함. LS는 

Laporan Suveyor의 약자로 영어로 표현 하면 Request for Inspection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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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◦ 이전에는 SUCOFINDO와 SURVEYOR INDONESIA 두 기관에 신청, 진행 할 

수 있었으나 2016년부터 이 두 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. 선적 전 검사 

기관의 정식 명칭은 "KSO SUCOFINDO-SURVEYOR INDOENSIA" 임

 ◦ 수출국에서 제품의 선적/상차 이전에 절차를 완료하고 실제 선적/상차 작업 

진행시 현장 실사를 동반 하게 되며, 공식 업무 처리 일정은 14일 정도이나 

관련 제출 서류의 미비 보강 보충 등의 일정을 감안하여 여유 있게 사전 준비 

필요

 ◦ 선적 전 검사 비용

   - 인증서의 발급 비용은 수출가 $5,000 이하의 경우 $150이며, $5,000 이상의 

경우 $290임. 제품에 따라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

IDR4,000,000(약 31만원) 정도가 총 비용으로 소요 됨

 ◦ 접수 방법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data_importir@scisi.com에 제출하고  

아래의 수입자 허가 서류의 사본을 함께 제공 하여야 함

   - 납세자번호(NPWP)

   - 사업자 등록증(TDP)

   - 무역허가서(SIUP)/ 산업허가서(IUI)

   - 수입업자등록번호(API)

   - 수입허가서(PI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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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  통관문제사례  

* 통관거부 사례를 업데이트하는 인도네시아 정부기관 웹사이트가 부재하여 현장 사례 및 뉴스로 

대체함.

▢ 수입 정제 설탕 소매시장 판매에 대한 조사

 ◦ 설탕수입에 대한 무역부 규정 Nomor 117/M-DAG/PER/12/2015 에 의하면 

수입 정제 설탕은 소비 시장에 직접 판매할 수 없으며, SNI 3140. 2:2011. 

품질 규정에 충족 하여야 함

 ◦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언론에 보도된 수입 정제 설탕의 일반 시장에서 판매에 

대하여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(BPOM)에서는 경찰에 조사를 의뢰 하고 조치 

절차에 들어감
* 출처 : http://www.pom.go.id/new/view/more/klarifikasi/68/PENJELASAN-BADAN-POM-RI-TERKAIT-PEMBERITAAN-GULA 

-RAFINASI.html


